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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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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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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칙】

○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519호(인천광역시연수구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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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520호(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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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부록 제748호 2013. 5. 30.(목)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

개정규칙

 ꏚ 개정 이유

 ❍ 「지방세법」(법률 제11617호, 2013.1.1)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ꏚ 주요 내용

  ❍ 등록면허세 인용 조문 변경

    면허에 관한 통보사항을 규정하는 등록면허세 

   인용조문을 정비함  (안 제10조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3. 5. 30.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519호

인천광역시연수구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연수구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를 “법 

제38조의2”로, “별지 제18호”를 “별지 제20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ꏚ 개정 이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건축물 미술장식품” 

관련 업무가 시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근거를 

개정하고자 함.

 ꏚ 주요 내용

  ❍ 규칙 제명 변경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시행규칙」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

  ❍ 「제2장 미술장식품의 설치」관련 조항 삭제(제3조~제8조)

     - 제3조(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  → 삭제

     - 제4조(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절차) → 삭제

     - 제5조(위원의 심의)                  → 삭제

     - 제6조(기록 보존)                    → 삭제

     - 제7조(미술장식 가격의 통지)         → 삭제

     - 제8조(운영세칙)                     → 삭제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3. 5. 30.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520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장(제3조부터 제8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장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제2장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부터 제20조(운영규정)을 제3조~제14조로 변경한다.

별표(미술장식품 심의기준)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까지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